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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

“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

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”

[대법원�판결]

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

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

죄의 객체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

대법원 형사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, 2020

도2884(2023년 6월 1일 판결)

[판결�결과]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
(횡령)[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

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등 혐의로 기소된 A 

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

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

[쟁�점]

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

탁약정을 체결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, 일

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

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

로 양도가능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이 횡령죄의 

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

[사실관계와�1,2심]

A 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

소유의 B 사 주식을 A 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

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

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. 그러던 중 해당 주

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

(KONEX)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A 씨 등 명

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

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

도가 가능하게 되자, A 씨는 2013년 11월경

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

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

면서 반환을 거부했다. 결국 A 씨는 피해자 

소유인 주식(40억 2248만여 원 상당)을 횡령

한 혐의로 기소됐다.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

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

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

선고했다.

[대법원�판단(요지)]

“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

의 지위(주주권)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

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. 주권은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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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

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

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

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. 따라서 예탁결제

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

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

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. 하지만 

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

제도,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

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

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

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.”

[대법원�관계자]

“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2013년 발생했기 

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 그러

나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실물주권은 

효력이 상실되었는데, 실물주권이 없는 주식

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

다. 이 판결은 비록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는 

사안은 아니지만,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

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

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

선언했다.”

(출처/법률신문)


